
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802

발 의 년 월 일: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:이종배 의원(1명)
찬 성 자:경기문, 김규남, 김동욱,
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박　석, 박성연,
박춘선, 서상열, 신복자,
아이수루, 옥재은, 유정희
, 윤기섭, 윤영희, 이병윤,
이상욱, 이종환, 이효원,
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
최민규, 최호정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7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상 자립준비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, 자립준비청

년등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, 퇴소청소년 지

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신설을 통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

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5호).

나.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제8호~제13

호).

다.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9조의2 신설)

.

3. 참고사항



가. 관계법령 : 아동복지법 , 아동복지법 시행령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








